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주거지원비를 신청하세요
전월세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주거급여 자가진단하세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아래 금액 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인

지원내용

지급일

임차가구 :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신청장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만원/월) 75.1 127.8 165.4 202.9 240.5 278.1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3.3 

26.7 

31.6 

36.5 

37.7 

44.1

20.1 

22.6 

27.2 

31.7 

32.9 

38.9

16.3 

17.8 

21.3 

24.7 

25.8 

29.6

14.7 

16.1 

19.4 

22.0 

22.9 

26.7

지원 
상한액 
(만원)

지원 
주기

3년 5년 7년

1,026702378

지원상한액(만원/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임차가구 자가가구

임차가구 :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급 

자가가구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

[제출서류]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➊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➋ 소득·재산신고서   

➌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➍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➎ 통장사본

①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공인인증서 필요

자가가구 :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장애인·고령자 가구 수선비용은 상한액 외 추가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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